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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편하였다. 이글에서는이러한 조세프로그램개편배경과 두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우

리나라의상황에서고려해야할 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기존프로그램의발전과정

부양아동을가진저소득근로자가구에대한영국정부의소득지원프로그램은저소득편부모가

구를주요대상으로하는Family Income Support(이하‘FIS’)가 1971년에도입된 이래약 30

년의역사를지니고있다. FIS는 부양아동을가지고있으며적어도주당24시간이상근로활동에

참여하는저소득가구를위해제공되는 자산조사에기반한 급여프로그램이다. 도입초기에 약 7만

1000가구였던 이 프로그램의 수혜가구는 1985년에 19만 9000가구에 이를 만큼 크게 증가했다.

이와같은 증가는 급여수준의증가, 수급률(take-up rate)의 증가, 주요수급대상인편부모 가구

의 규모에기인했다.

1970~80년대크게성장한FIS는 1988년에Family Credit(이하‘FC’)로개정되었으며, 급여

체계가 변화되는 동시에 급여수준이 보다 관대해졌다는특징을 가졌다. 특히, 재정적인센티브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활동참가기준시간을 주당 24시간에서 16시간으로 하향조정하고, 아동을가

진 여성들의근로활동참여를촉진시키기위해편부모가구또는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아동보

호비용에대한소득공제(childcare disregard)를도입함으로써수혜규모는매우빠르게증가하여

1990년 31만 7000가구에서1999년에WFTC가 도입되기직전에는78만 가구에이르렀다. 각가

구는아동수와소득수준에따라최대급여액을받았으며, 근로시간이주당30시간이상에이를경

우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근로소득수준이 주당 ￡80.65보다 낮은 가구의 경우

최대급여액을받을수 있었으며, 그이상의 소득을 가진가구의경우 70%의급여감소율2)로 급여

가 감소하는급여체계로운영되었다.

블레어수상이이끄는신 노동당정부의대표적인정책가운데하나라고할 수 있는WFTC는

1 9 9 9년 1 0월 F C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세급여프로그램으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운영되었다.

WFTC 도입은 본격적으로 조세체계에 연계된 급여형태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WFTC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첫째, 영국에서거주해야 하며 영국에서 일할 자격을 가

진 가구, 둘째, 16세 이하(학생일경우 19세 이하)의부양아동이 1명 이상인부부또는편부모 가

구, 셋째, 적어도성인1명이 16시간이상을근로활동에참여하고있는가구, 넷째, ￡8,000 이하의

1. 머리말

최근O E C D 주요국가에서저소득층의소득보장과근로활동을촉진하기위한정책수단가운데

하나로 조세급여프로그램(t a x - b e n e f i t)을 도입하고 있다. 환급형1 ) 조세급여프로그램(R e f u n d a b l e

Tax Credit)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의 Earned Income Tax Credit(이하‘E I T C’)를 벤치마킹

하고있는각 국가는 다양한사회·경제적여건과기존의 조세및 소득보장체계를고려하여새로

운 형태의 조세급여프로그램을설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역시 2 0 0 4년 1 1월‘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란 주제로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2 0 0 5년 상반기 중에 가칭‘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의타당성을검토하고그 결과에따라제도의도입을추진하기로결정한바 있다.

이에, 최근도입이 검토되고있는근로소득보전세제의유형가운데 그 동안집중적으로조명을

받아왔던미국의 EITC와는다른형태로 운영되고있는영국의 조세급여프로그램을검토하고자

한다. 영국은1999년 Working Families’Tax Credit(이하‘WFTC’)의도입을통해조세제도

를 이용한 급여체계로 기존 제도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특히 2 0 0 3년 4월 Working Tax

Credit(이하‘WTC’)와 Child Tax Credit(이하‘CTC’)를 중심으로 조세급여프로그램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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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성(refundability)이란 산출세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액공제액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출

세액이 5만원이고 세액공제액이 10만원일 경우 5만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5만은 급여로 지급된다. 이처

럼 환급성이 있는 세액공제를 시행할 경우, 세액공제액보다 낮은 수준의 산출세액을 가진 가구에게도 실질적

이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에,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급성이 존재

하지 않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근로소득이￡1 증가할 경우, 70p의 급여가 감소하는 급여체계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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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2배 수준인 150만 가구에 이를정도로 FC보다더욱 폭넓은 저소득층근로자가구에대해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2000년 WFTC에 대한정부의재정지출은정부일반예산의1.5%에 해

당하는연간 50억 파운드에이르렀으며이것은 FC에 대한지출수준인약 20억 파운드보다 2.5배

증가한규모였다3).

3. 조세급여프로그램개편배경및주요변화

1) 조세급여프로그램개편배경및 목적

영국정부는2 0 0 2년 기존의W F T C와 같이저소득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운영되어왔던다양한

세액공제(tax credits) 프로그램들을2 0 0 3년 4월부터C T C(Child Tax Credit)와W T C(W o r k i n g

Tax Credit) 중심으로 개편하기로결정하였다. 이번에단행된 조세급여프로그램의개편은 이전에

시행되었던제도개편에비해매우중요하고큰 변화를가져올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처럼 1999년 10월 기존의 FC를 대체한 WFTC를 도입한데이어 약 4년 만에 다시 조세급

여프로그램을개편하게된 배경및 목적은다음과같이세 가지로구분할수 있다. 먼저, 급여수준

을 상향조정하고, 보다많은저소득층이혜택을받을수 있도록수급범위를확대함으로써근로빈

곤층을감소시키고 이들의 근로유인을높이기 위한것이다. 아동이있는저소득 근로자가구에대

해서만 혜택이 제공되었던 WFTC와 달리, WTC는 미국의 EITC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없

는 근로자가구에대해서도 처음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둘째, 기존에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존재하고 있었던 세액공제형태의 조세급여프로그램들을CTC와 WTC 중심으로통합

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가구로하여금 가구내의아동이나 일정시간이상의 근로활동 참가로 인

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

득 근로자가구에대한정부의소득지원체계를단순화시킴에따라행정적효율성을극대화하고, 가

구의 소득수준이나 가구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 여러 종류의 급여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저소득근로자가구에게조세급여프로그램에대한접근성과수급률을제고하기위한

것이다. 예를들어, 기존에아동과 관련해서 운영되어 왔던 네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가구여건이

변동되면세 가지프로그램을별도로 신청해야했다. 그러나, 이를CTC 중심으로 통합하면서이

러한복잡한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이러한목적을이루고자했다.

영국의근로소득보전세제개편배경및주요내용

금융자산을가진가구이다. 

한편, WFTC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FC보다 급여수준을 크게 증가

시켰다. 첫째,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 급여액이 주당 ￡19.85~￡25.95 수준으로 높아졌다. 둘째,

FC에서 최대급여액을받을 수 있었던 소득상한선 ￡80.65가 WFTC에서는 ￡90로 상향 조정되

었다. 셋째, 최대급여액을받을수 있는소득상한선이상의 소득구간에적용되는급여감소율이기

존의 70%에서 55% 수준으로 감소함으로써근로유인이 더욱 강조되었다. 넷째, 기존FC 하에서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던 아동보호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childcare disregard)를급여성격의세액공제제도인‘Childcare Tax Credit’로 대체하였다. 이

에 따라, 편부모가구또는아동이있는가구의부모가모두16시간이상근로활동에참여하는가

구는아동이 1인인경우주당￡100, 2인 이상인 경우주당 ￡150 이내에서실제지출된 아동보

호비용의 7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살펴본 WFTC의 급여체계와 기존 FC의

급여체계개요를비교하면아래〔그림1〕과 같다.

이와 같이 WFTC 도입은 이전에 비해 급여수준을 증가시켰으며, 도입초기 수급가구 규모가

자료: Dilnot, A. & Julian McCrae.(1999), “Family Credit and Working Families’
Tax Credit”,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Briefing Note No. 3.

그림1. FC와W F TC의급여체계비교

3) Dilnot, A. & Julian McCrae.(1999), “Family Credit and Working Families’ Tax Credit”,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Briefing Note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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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tax credit, DPTC(Disabled Person’s Tax Credit), New Deal 50+

employment credit 등인데,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2001년 4월에 도입되었던 Children’s tax credit는 2003년 4월부터 CTC로 흡수되었

다. 이제도는면세점이상의가구가운데일정소득수준이하이면서16세 미만의아동이있는가

구를 대상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로 인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았던 약 500만 가구는 CTC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인 I S 또는 income-related JSA에서 추가로 제공되었던 C h i l d

allowance와 Family premium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두고 2004년 4월부터 역시CTC로 흡수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IS 또는 JSA의 수급가구 가운데 부양아동이있는 약 118만 가구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제공해왔다. 다음으로1999년 10월 도입되어 지난 4년 동안조세급여프로그램가

운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 온 WFTC는 2003년 4월부터 CTC와 WTC로 분리·흡수되었다.

부양아동이있으면서주당 16시간이상근로활동에참가하고있는약 134만 가구에 대해급여를

제공했던WFTC 가운데아동과관련된WFTC-child 부분은CTC로, 근로활동참가에대한재

정적 근로유인과관련된 WFTC-adult 부분은 WTC로 흡수되었다. 이와함께 WFTC의 한 부

분으로 도입되어편부모 가구또는아동이 있는가구의 부모가 모두 16시간이상 근로활동에참

여하는 약 16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근로유인을제공하기위해아동보호비용에대한공제를제

공했던 Childcare tax credit 역시 WTC로 흡수되었다. 그밖에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었

던 DPTC는 CTC와 WTC에 모두 반영되어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급여가 주어진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New Deal 50+ employment credit는 WTC로

흡수되어근로활동에복귀한 50세 이상의성인에대해서추가적인혜택이제공된다. 이와같은기

존 프로그램의 변화와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지급되었던 아동수당(C h i l d

benefit)은 CTC와 WTC가 도입될지라도기존과 동일하게유지·운영되며, 향후에도이러한 프

로그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그림 3〕과 같이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저소득근로자가구에대한소득지원프로그램가운데기초를구성하는보편적급여로중요한

역할을담당하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재정적 근로유인체계 개혁이 2004년 4월 IS / JSA의 Child allowance와

Family premium의 흡수를 끝으로 완성되었으며, 그결과로 나타나게 된 급여체계변화를 주당

총소득(gross income)과 조세급여사이의 그래프로도식화하여 비교하면아래와 같다. 〔그림 3〕

은 아동이 1인인가구의 경우기존의 급여체계(위)와 2003년 4월 제도 개편에 따른급여체계(아

래)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각종 프로그램의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바와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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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급여프로그램개편으로인한주요변화

2003년 4월에 시행된 조세급여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운영되던 관련 프로그램들은

〔그림 2〕와 같이그 성격에따라CTC 또는WTC로 흡수되었다.

영국조세급여프로그램의두 축을이루는 CTC와 WTC 가운데, 먼저CTC는 16세 미만의 아

동이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로 근로활동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변동된다. 이 프로그램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존에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소득지원이다양한 프로그램에의해복잡하게운영되어왔던것을 CTC로 통합하여단일한

체계로운영함으로써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다. 다음으로저소득근로자가구에대한소

득지원과근로유인을목표로 하는WTC는 아동유무에상관없이근로활동에참가하고있는저소

득 근로자가구에대해조세급여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특히, 아동이있는편부모가구또는부

부가모두16시간이상근로활동에참여할경우일정수준내에서아동보호비용에대한공제를추

가로제공함으로써아동이있는여성에대한근로유인을제고했다.

2003년 4월 이후 폐지된 프로그램은 Children’s tax credit, IS(Income Support) 또는

JSA(Job Seeker’s Allowance)의 Child allowance와 Family premium, WFTC,

그림2. 조세급여프로그램개편으로인한프로그램구성의변화

C h i l d r e n’s tax credit

Child allowance(C) & Family

premium(F) in IS / JSA C T C

(Child Tax Credit)

W T C

(Working Tax Credit)

DPTC(Disabled Persons’s Tax Credit)

WFTC(Working Families’Tax Credit)

Childcare tax credit in WFTC

New Deal 50+employment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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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TC와 WTC를 중심으로통합되어단순한구조로변경되었으며수혜대상의범위가확대되었

다. 다음으로〔그림4〕는 아동이 없는가구에 대한근로유인제공을 위해처음으로WTC의 혜택

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급여체계 변화결과를 보여준다. 아동이 없는 독신자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IS 급여만 받을수 있었지만, 이번개편으로인해 30시간이상의 근로활동에참여할 경

우에는WTC를 추가적으로받을수 있게되었다4).

4. 조세급여프로그램개편의주요내용
: WTC (Work i ng Tax Cr e d it) & CTC (Ch i ld Tax Cr e d it )

WTC와 CTC의 급여수준과 자격조건 등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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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조세급여프로그램개편에따른급여체계변화: 아동1인가구

주주: IS-Income Support, C-IS의 Child allowance, F-IS의 Family premium, WTC-Working Tax Credit
자료: Brewer, M.(2003), “The New Tax Credit”,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Briefing Note No. 35.

4) WTC는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이지만, 주당 급여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시함. IS의 자격은

최저임금으로 16시간 일할 경우의 소득수준(주당 ￡67.20)에서 상실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30시간 일할 경우의 소득수준(주당 ￡126)에서 WTC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가정

하고 있다. 또한, housing benefit와 council tax benefit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료: Brewer, M.(2003), “The New Tax Credit”,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Briefing Note No. 35.

그림4. 조세급여프로그램개편에따른급여체계변화: 아동이없는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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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조세급여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두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국 내에 거주해야 하며, 급여자격이나급여수준은 공통적으로 연간소득5)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존의WFTC나 자산조사에기반한공공부조프로그램과달리가구의금융자산은수급자격에영

향을미치지않지만, 대신에연간￡300 이상의비근로소득은급여산정시 고려된다.

2003년 4월 제도개편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중 한 가지를 받고있거나 과거에 받은적이 있

는 가구, 최근에기존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거나 갱신한 가구일지라도 WTC와 CTC

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IS(Income Support)나 Income-related

J S A를 수급하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DWP(Department for

Working and Pensions)에서는 수급자에게직접연락을 취하여 조세급여프로그램개편에 따른

새로운프로그램들이수급자와그들의급여수준에어떠한변화를가져오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

하기때문이다.

1) WTC (Working Tax Credit)

WTC는 영국의조세급여프로그램개편에의해2003년 4월부터Child Tax Credit와 함께핵

심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 이제도의 핵심적인목적은 저소득 근로자가구의소득을 높이는 동시

에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WFTC와 달리 처음으로 부양아동이 없는 근로자

가구에대해서도근로활동참여에대한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기시작했다는점에서 중요한의

미를지니고있다.

(1) 자격조건

아동이 있는가구의 경우, 부모의연령이 16세 이상이면서 적어도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활동

에 참여하고있으면 WTC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아동이없는가구일 경우에

는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이면서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로활동에 참가하고있어야만 WTC를 신

청할수 있으며, 이외에도16세 이상이면서구직활동에어려움이있을정도로장애를가진사람으

로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50세 이상이면서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활동에

참가하거나실업수당을받은이후노동시장으로복귀한경우에신청할수 있다.

W T C에 의한급여혜택이외에편부모가구또는아동이있는가구의경우장애로인해일할수

영국의근로소득보전세제개편배경및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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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않다면부모가모두1 6시간이상근로활동에참여할경우에일정수준내에서실제지출된아동

양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W F T C 하에서 운영되었던

‘childcare tax credit’를 W T C로 통합한것으로‘아동보호요소(child care element)’에해당된다.

(2) 급여수준

WTC는 CTC와 상관없이 근로활동참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데, 급여수준은

기본적으로 주당 근로시간, 소득(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부부합산소득) 등과같은 근로자가구의

상황에따라<표 1>, <표 2>와같이결정된다.

급여체계의전체적인구조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조건을 충족시키면서연간소득이￡5,060보다

낮은가구에대해서는일정한수준의최대급여액이제공된다. 그리고이러한최대급여액을기준으

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로 급여체계가 설계되어 있는데, 급여감소율은 37%6)로

조정되었다. 이것은기존WFTC의 급여감소율 55%에서 크게낮아진 것으로근로유인을강조하

기 위한방안으로해석된다.

W T C의 적용대상별로 2 0 0 3~2 0 0 4년도에 적용되는 최대급여액과 추가급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여부에 관계없이 부부 또는 편부모가구는 연간 ￡3,0 2 5(주당 약 ￡5 8.1 5)

의 최대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아동이 없는 독신일 경우에는 이 보다 낮은 수준인 연간

￡1,525(주당 약 ￡29.30)의 최대급여액을받을수 있다. 그러나두 집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주

당 30시간이상근로활동에참가한경우에는근로유인제고를위한보너스가연간￡620(주당약

￡11.90) 수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아동이 없는가구는 기본적으로주당 30시간이상 일해야만

WTC의 자격이 주어지기때문에 항상이 보너스를급여로 받게된다. 한편, 연령이50세 이상이

며 과거에 실업수당을받은이후 근로활동에복귀했거나, 구직활동에어려움을경험할 정도의 장

애나 중증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여를 받게 된다. 이러한급여와는 별도로 WTC에서

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 편부모 가구또는 부모가 모두 16시간이상 근로활동에참여하고

있는가구를대상으로실제지출된아동보호비용에대한공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그수준은아

동이 1명일경우에는주당￡135,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주당￡200 한도 내에서 실제지출액

의 70%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수혜자가받을수 있는아동보호비용에대한최대공제액은아동이

1명인 가구의 경우 주당 ￡94.50( =￡135×70%),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당 ￡140( =￡

200×70% )이며, 연간약 ￡7,280까지공제받을수 있다.

5)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연간소득을 합산한 결과가 기준으로 고려된다. 6) 추가 근로소득 ￡1 증가에 따라 37p의 급여액이 감소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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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급여체계와최대급여액수준을바탕으로W T C의 적용범위를살펴보면, 아동이없는 독

신일경우연간소득￡1 0,857 이내이며, 아동에상관없이주당 1 6~3 0시간미만으로근로활동에참

가하고있는부부 또는 편부모가구의경우연간소득￡1 3,2 3 0보다 낮아야 한다. 한편, 주당3 0시간

이상 일하는 부부 또는 편부모가구는 근로유인 보너스로 인해 연간소득이 ￡14,911인 가구까지

WTC의 혜택을받을수 있다. WTC의 적용범위와급여수준은<표 3>과같이2004~2005년도에

다소상향조정되어적용되고있다.

(3) 지급방법

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모두 정부에서직접지급했던 기존의 WFTC와 달리, WTC에서는 임

금근로자의경우대개 고용주가임금과 함께 지급하며, 자영업자의경우에는기존과 동일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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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직접 지급한다. 기혼이면서부부가 모두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가구라면, 둘중 누

가 WTC 급여를 받을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비용에대한공제를 받

을 자격이있다면, 아동을양육할책임이큰 사람에게직접지급되며, 이는WTC 급여와 달리임

금근로자일경우에도고용주가아니라정부에서직접지급한다.

2) CTC (Child Tax Credit)

CTC는 아동수당(Child benefit)과 함께 아동을 가진저소득가구를지원하기 위한 핵심적 프

로그램의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의 도입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기존에 운영

되던다양한프로그램들을CTC 단일체계로통합함으로써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다.

(1) 자격조건

CTC는 기본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이 1명 이상 있으면서 연간소득이 ￡58,134보다 낮다면

근로활동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7). 그러나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16~18세의 아동을가진가구역시수혜대상이될 수 있다.

자료: Inland Revenue(2003),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표 1. W TC 급여수준(2 0 0 3~2 0 0 4): 1명이상의아동이있는가구

(단위: ￡)

총 연간

부부합산소득(￡)

5,000

7,500

10,000

12,500

15,000

3,000

2,100

1,150

250

0

58.00

40.50

22.70

4.90

0.00

3,645

2,745

1,820

895

0

69.70

52.50

34.80

17.10

0.00

주당16~30시간을일하는

부모또는편부모

연 간 주 당 연 간 주 당

주당30시간이상을일하는

부모또는편부모

자료: Inland Revenue(2003),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표 2. W TC 급여수준(2 0 0 3~2 0 0 4): 아동이없는가구

(단위: ￡)

총 연간

부부합산소득(￡)

5,000

7,500

10,000

12,500

15,000

2,145

1,245

320

0

0

41.00

23.80

6.10

0.00

0.00

3,645

2,745

1,820

895

0

69.70

52.50

34.80

17.10

0.00

25세 이상이면서

주당30시간이상일하는독신

연 간 주 당 연 간 주 당

25세 이상이면서

주당30시간이상일하는부부

표 3. W TC 급여수준(2 0 0 4~2 0 0 5): 아동이없는가구

(단위: ￡)

총 연간

부부합산소득(￡)

7,566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285

1,125

755

385

0

0

0

0

0

0

2,835

2,675

2,305

1,935

1,565

1,195

825

455

85

0

25세 이상이면서

주당30시간이상일하는독신

25세 이상이면서

주당30시간이상일하는부부

주주: ￡7,566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당 30시간 근로활동에 참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 수준임.
자료: Inland Revenue(2004),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7) 1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66,000의 소득을 가진 가구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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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수준

C T C의 급여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구요소(family element)에 해당하는 최

대 급여수준은 연간 ￡5 4 5(주당 약 ￡1 0.4 5)이며, 1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2배가 지급

된다. 아동수에비례하여 지급되는 부양아동요소(dependent child element)는 아동 1인당 연

간 ￡1,445(주당 약 ￡27.75)이며,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두

가지요소의금액이가구상황에따라합산되어최대급여액이결정된다.

CTC의 전반적인 급여체계는매우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총연간소득이 ￡13,230보다

낮은가구에대해서는자격조건에따라일정한수준의최대급여액이제공되는데, ￡13,230보다높

은 소득수준에서는 WTC와 마찬가지로 최대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수준까지 소득(맞벌이

가구의경우부부합산소득)이증가함에따라급여가 감소하다가다시급여가 일정하게유지된 이

후 다시급여가 감소하는 형태의 네 가지 구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급여감소율을

가지는 WTC와 달리, CTC는 급여감소구간에서 각기다른 급여감소율을가지고 있다. 먼저, 첫

번째급여감소구간에서는WTC와 동일한 37%의급여감소율을나타내고있다. 아동이1인인가

구의 경우￡13,230~￡17,135, 아동이 2인인 가구의 경우 ￡13,230~21,040 구간이 이에 해당한

다. 이후 소득구간에서는급여수준이 정액으로 유지되다가연간 ￡50,000 이상부터는 6.7%의 낮

은 급여감소율이적용되어￡58,134에서 CTC 급여수준은 0이 된다8). 그러나, 아동수당은보편적

급여이기때문에￡58,134 이상의소득이있는가구일지라도아동의유무에따라받을수 있다.

<표 4>는 WTC를 받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총 연간소득 수준에 따른 2003~2004년과

2004~2005년도9)의 CTC 급여수준을제시하고있다. 만약근로활동에참가하고있다면 WTC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은 더욱 높아지며, 이러한급여수준은 매년 전년도 연평균

근로소득증가율수준으로조정되고있다.

(3) 지급방법

CTC 급여는 가구원가운데 아동을 돌보는데있어서 가장큰 책임을지고있는사람에게직접

지급되는데, 이는부부간에결정할수 있다. 또한, 이급여는 정부에서직접지급되는데급여를 매

주 받을것인지아니면 4주마다한 번씩받을것인지자유롭게선택할수 있다.

영국의근로소득보전세제개편배경및주요내용

1 0 2 보건복지포럼 (2005. 2.)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조세급여프로그램 개편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체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EITC의 영향을 받아 1999년

도입했던 WFTC를 WTC로 확대 개편하였다. 다음으로WFTC 도입당시와 이번개혁에서 공

통적으로아동보호비용이나아동을가진가구에 대한공제제도를소득공제가아니라환급성을지

닌 세액공제형태로강화함으로써면세점 이하의저소득근로자가구에게도실질적인혜택이제공

되도록하고있다. 또한이번개혁을통해저소득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운영되고있었던기존의

다양한프로그램을CTC와 WTC로 통합하여수혜자로하여금프로그램에대한이해와접근성을

높였으며, 급여수준을높이고 수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근로빈곤층에대한 소득보장과근

로유인을동시에제고하고자한 것으로평가할수 있다.

이와같은 영국의 조세급여프로그램확대개편 과정및 제도의 내용들은향후 우리나라의근로

소득보전세제모형설계과정에서가구단위급여체계적용가능성, 최소근로시간조건의 설정여부,

공공부조및 아동관련지원제도들과의상호관계조정등을고려할경우유용한 시사점을제공해

준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무엇보다도저소득근로자가구에대한소득지원과근로유인을위한정

책수단으로서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근로소득보전세제를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여

건과조세인프라등이충분히검토되어야할 것이다.  

8) 1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요소(family element)에서 최대급여액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66,269에서 급여수준이 0이 된다.

9) 영국의 과세연도는당해 연도 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이다.

표4. CTC연간급여수준

(단위: ￡)

총 연간

부부합산소득(￡)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40,000

50,000

60,000

1,990

1,990

1,990

1,335

545

545

545

545

545

0

3,435

3,435

3,435

2,780

930

545

545

545

545

0

4,880

4,880

4,880

4,225

2,375

545

545

545

545

0

2,175

2,175

2,175

1,610

545

545

545

545

545

0

3,800

3,800

3,800

3,240

1,390

545

545

545

545

0

5,430

5,430

5,430

4,865

3,015

1,165

545

545

545

0

2003~2004년도

아동

1명인경우

아동

2명인경우

아동

3명인경우

2004~2005년도

아동

1명인경우

아동

2명인경우

아동

3명인경우

자료: Inland Revenue(2003, 2004),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